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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후퇴하고, 정부의 투명성이 악화되고 있음

l 중앙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 정보공개 통계에서 정보공개 후퇴 확인

Ÿ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2007년 79%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전부)공개

율이 2008년 68%, 2009년 67%, 2010년 65%로 큰 폭의 하락

Ÿ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취하율도 가파르게 상승, 전체 정보공개청구와 비교하면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판단비율과 전부공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Ÿ 대통령실의 2010년 전부공개율은 4%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정보공개가 후퇴하는 

경향이 뚜렷함.

Ÿ 자료부존재로 인한 비공개의 지속적 상승과 만성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비공개도 여전.

Ÿ 행안부 취하율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개 많다는 지적에 관련 통계 공개 안해

l 정보공개 후퇴를 뒷받침 하는 사례

Ÿ 과거 정부에서 공개되었던 정보 청구와 동일한 건에 대한 비공개 사례.

Ÿ 연차보고서에서 공개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나 비공개한 사례.

Ÿ 법원의 판단은 공개라고 결정하였으나 공공기관이 계속 비공개 하는 사례.

Ÿ 기록물목록(관리대장)이나 직원의 명단·소속과 같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공

개청구에 지속적인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대통령실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전체의 투명성 후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

Ÿ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위원회의 위상도 하락

l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함

Ÿ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정부의 투명성이 악화되고 있음.

Ÿ 정부가 투명성확대의 의지를 갖고 정보공개제도 운영해야

Ÿ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의 구체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 부여,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규정 등 비공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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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그 국가 및 사회가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

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정책결

정이나 집행에 따라 농사를 짓던 땅이나 살던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얻

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실행과정에

서 생산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가

능해진다.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개법)’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의 보장과 국가의 투명성과 직접 연결

된다. 정보공개법은 법의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공개제도가 운영에 대해 통계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행정의 투명성

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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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구분 기관
청 구 건

수

처리현황 미 결

정 (계

류중)

기타 (취

하, 민원

이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0년

공공기

관전체
421,813

322,018

(100)

259,739

(81)

29,271

(9)

33,008

(10)
- 99,795

중앙행

정기관
91,324

60,963

(100)

39,867

(65)

9,199

(15)

11,897

(20)
- 30,361

2009년

공공기

관전체
398,163

301,332

(100)

244,604

(81)

30,682

(10)

26,046

(9)
- 96,831

중앙행

정기관
82,758

56,681

(100)

37,693

(67)

9,339

(16)

9,649

(17)
- 26,077

2008년

공공기

관전체
291,339

229,650

(100)

183,722

(80)

25,516

(11)

20,412

(9)
124 61,565

중앙행

정기관
60,262

45,712

(100)

30,969

(68)

7,555

(16)

7,188

(16)
4 14,546

2007년

공공기

관전체
235,230

197,617

(100)

157,958

(80)

21,479

(11)

18,180

(9)
401 37,212

중앙행 80,796 72,162 56,705 7,572 7,885 12 8,802

통계에서 드러난 최근의 정보공개 실태1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정보공개 관련 통계(운영현황)를 공개하고 정

보공개 운영 실태와 평가결과 등을 정리해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보

공개연차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정보공개 실태와 특징을 평가했다.

  1. 이명박 정부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율의 큰폭 상승

공공기관 전체를 볼 때, 1998년 83%의 전부공개율을 보인 이후 2003년 까지 공개율이 계속 증

가하다가 2004년 감소2 한 이후에는 전부공개율이 80~8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부)비

공개는 9~10%를 유지하고 있다. 공개율을 통해서는 공공기관 전체에서는 정보공개제도가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1>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1 통계에서 드러난 최근의 정보공개 실태는 2010년 1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각 당의 국회의원

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바꾸자 제도 캠페인단에서 개최한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

제한 경건 서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당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발제문을 기초로 2010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내용을 업데이트해 작성하였다.

2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 통계에서 국가기록원을 제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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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구분 기관
청 구 건

수

처리현황 미 결

정 (계

류중)

기타 (취

하, 민원

이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기관 (100) (79) (10) (11)

2006년

공공기

관전체
150,582

132,964

(100)

106,423

(80)

13,970

(11)

12,571

(9)
286 17,332

중앙행

정기관
57,737

52,962

(100)

41,864

(79)

5,352

(10)

5,746

(11)
60 4,715

2005년

공공기

관전체
130,841

120,879

(100)

96,899

(80)

12,568

(11)

11,412

(9)
79 9,883

중앙행

정기관
47,294

43,984

(100)

34,479

(78)

4,710

(11)

4,795

(11)
26 3,284

2004년

공공기

관전체
104,024

96,187

(100)

78,089

(81)

8,412

(9)

9,686

(10)
43 7,794

중앙행

정기관
42,497

39,851

(100)

32,040

(80)

3,184

(8)

4,627

(12)
27 2,619

2003년

공공기

관전체
192,295

186,087

(100)

170,828

(92)

7,443

(4)

7,816

(4)
96 6,112

중앙행

정기관
142,294

139,856

(100)

133,074

(95)

3,038

(2)

3,744

(3)
34 4,466

2002년

공공기

관전체
108,147

102,319

(100)

89,474

(87)

7,064

(7)

5,781

(6)
73 5,755

중앙행

정기관
61,527

59,248

(100)

53,813

(91)

2,984

(5)

2,451

(4)
46 2,233

2001년

공공기

관전체
86,086

80,165

(100)

66,845

(83)

5,997

(8)

7,323

(9)
44 5,877

중앙행

정기관
38,562

36,088

(100)

30,053

(83)

1,868

(5)

4,167

(12)
29 2,445

2000년

공공기

관전체
61,586

58,711

(100)

50,470

(86)

3,839

(7)

4,402

(7)
63 2,812

중앙행

정기관
24,843

23,921

(100)

21,055

(88)

1,415

(6)

1,451

(6)
19 903

1999년

공공기

관전체
42,930

41,484

(100)

35,580

(86)

3,005

(7)

2,899

(7)
18 1,428

중앙행

정기관
13,326

13,057

(100)

10,582

(81)

1,662

(13)

813

(6)
5 264

1998년

공공기

관전체
26,338

25,475

(100)

21,020

(83)

3,108

(12)

1,347

(5)
20 843

중앙행

정기관
7,385

7,147

(100)

5,430

(76)

1,498

(21)

219

(3)
- 238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0-1998에서 재구성

그러나 정권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공

개율의 추이는 매우 달라진다. 정권의 교체 등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전체의 

공개율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4년 

부터 2007년 까지 78%~80%를 유지하여 공공기관의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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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구분 기관
청 구 건

수

처리현황
미 결

정(계

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2 0 1 0

년3

공공기

관전체

421,813

(100)

322,018

(76.34)

259,739

(61.57)
29,271

33,008

(7.82)
-

99,795

(22.36)

중앙행

정기관

91,324

(100)

60,963

(66.67)

39,867

(43.65)
9,199

11,897

(13.02)
-

30,361

(33.24)

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이 2008년 68%, 2009년 67%, 2010년 65%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전부)비공개율은 11~12% 수준에서 16%로 크게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을 기

점으로 중앙기관의 공개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보공개가 과

거에 비해 소극적으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략적인 공개율은 변화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도별 정보공개 공개율과 비공개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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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앙행정기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민원이첩하거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취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민원이첩하거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취하한 경우가 전체공공기관

에 접수된 정보공개의 청구의 23.36%에 달하는 99,795건이다.

<표2> 전체정보공개청구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전부공개율과 취하율

3 행정안전부가 2011년 발표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는 취하 또는 민원으로 이첩 처리되는 건수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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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구분 기관
청 구 건

수

처리현황
미 결

정(계

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2009년

공공기

관전체

398,163

(100)

301,332

(75.68)

244,604

(61.43)

30,682 26,046

(6.54)
-

90,241

(22.66)

6,590

(1.65)

중앙행

정기관

82,758

(100)

56,681

(68.49)

37,693

(45.54)

9,339 9,649

(11.65)
-

22,385

(27.05)

3,692

(4.46)

2008년

공공기

관전체

291,339

(100)

229,650

(78.83)

183,722

(63.03)

25,516 20,412

(7.00)

124 52,340

(17.97)

9,225

(3.17)

중앙행

정기관

60,262

(100)

45,712

(75.86)

30,969

(51.39)

7,555 7,188

(11.92)

4 11,301

(18.85)

3,245

(5.38)

2007년

공공기

관전체

235,230

(100)

197,617

(84.01)

157,958

(67.15)

21,479 18,180

(7.72)

401 32,800

(13.94)

4,412

(1.87)

중앙행

정기관

80,976

(100)

72,162

(89.12)

56,705

(70.02)

7,572 7,885

(9.73)

12 8,367

(10.33)

2,435

(2.56)

2006년

공공기

관전체

150,582

(100)

132,964

(88.30)

106,423

(70.67)

13,970 12,571

(8.34)

286 15,258

(10.13)

2,074

(1.37)

중앙행

정기관

57,737

(100)

52,962

(91.73)

41,864

(72.50)

5,352 5,746

(9.95)

60 3,715

(6.43)

1,000

(1.73)

2005년

공공기

관전체

130,841

(100)

120,879

(92.39)

96,899

(72.90)

12,568 11,412

(8.72)

79 8,833

(6.75)

1,050

(0.80)

중앙행

정기관

47,294

(100)

43,984

(93.00)

34,479

(72.90)

4,710 4,795

(10.13)

26 2,686

(5.68)

598

(1.26)

2004년

공공기

관전체

104,024

(100)

96,187

(92.47)

78,089

(75.06)

8,412 9,686

(9.31)

43 7,015

(6.74)

779

(0.74)

중앙행

정기관

42,497

(100)

39,851

(93.77)

32,040

(80.40)

3,184 4,627

(10.88)

27 2,248

(5.29)

371

(0.87)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0-2004 재구성

2004년4 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 전체를 보았을 때, 공개청구 취하율은 6.74%(2004년)에서 

13.94%(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정부 시절 5.29%(2004년)에

서 10.33%(2007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공공기관전체의 공개청구 취하율 보다는 낮았다.

공개청구 취하율의 상승추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승의 경

향이 몹시 가파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를 볼 때 2008년 17.97%, 2009년 

22.66%를 기록하여, 참여정부에서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취하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전체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은 

정권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ㆍ질의ㆍ건의 등 민원성격의 신청은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의하

여 결정되는 것이 청구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

으로 이첩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면서도 연차보고서 발간이후 계속 반영해 왔던 취

하·민원이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4 2004년 정보공개법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정부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내용을 전체기관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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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제도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도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증가율이 크지 않고 전체공공기관평균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은 2008년 18.75%, 2009년 27.05%로 취하율 

상승이 매우 크고 전체청구건수에 대한 공개율은 크게 감소했다. 전체공공기관의 취하율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2007년)와 비교하면, 2년 사이에 취하율이 

2.5배 이상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각 당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 바

꾸자 제도 캠페인단’에서 개최한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한 경건 서

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당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발제문에서 취하율의 증

가를 지적하고 언론들이 그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취하는 신청자 본인이 

취소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취하율 상승의 원인을 

정보공개시스템 이용기관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청구하고 쉽게 취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5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취하율의 매우 큰 상승이 공공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공개 확산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편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개율이 매년 거의 동일할 정도로 안정

적인데 비하여 취하율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공공기관이 공개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실제로 비공개 결정은 하면 공개율이 낮아

지지만 취하를 할 경우 통계상으로는 공개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시 공공

기관에서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고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보공개청구자들이 종종 접하는 

경우다. 또 공개결정을 하기 곤란한 정보의 경우 취하를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을 주겠다고 제

안하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보도6 되기도 했다.

2010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는 취하와 민원이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10년의 취하율은 반영하지 못했으

나 공공기관전체의 경우 취하와 민원이첩을 포함한 기타처리건수가 소폭 증가했고, 중앙행정기

관의 경우는 기타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안전부가 연차보고서에서 취하율과 민원이첩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도 과거 

반영했던 통계자료를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차보고서의 목적인 정보공개

5 행정안전부, 2010.11.10. 언론기사해명자료

6 <오마이뉴스> 2011.5.3. ‘정보공개청구’하자 압박전화 “바쁘니 취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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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구분 기관
청구건

수

처리현황 미결정

( 계 류

중)

기타 

소계
전부공

개

부분공

개
비공개 소계 취하

민 원 이

첩

2010
경찰청

34,055

(100)

24,684

(72.48)

16,039

(47.09)

4,082

(11.98)

4,563

(13.39)
-

9,371

(27.51)
- -

대검찰 5,203 1,327 703 293 331 - 3,876 - -

제도의 운영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매우 아쉽다.

<그림2> 전체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한 전부공개율과 취하율의 변화 (% , 연도)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권력기관의 경우 취하율이 더 높고 상승세가 켜졌음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3>은 대

표적인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이다. 경찰

청의 경우를 보면, 참여정부에서의 경찰청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은 2004년 2.69%에서 

5.07%(2007년)로 상승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08년 20.89%, 2009년 23.50%,로 참여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크다. 대검찰

청에 2009년 정보공개청구된 3,872건 가운데 공개여부의 결정을 한 것은 1,575건으로 공개청구

된 것의 40.68%에 불과하고, 전체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부공개율을 보면 832건으로 21.48%에 

불과하다.

<표3> 전체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한 일부 권력기관의 전부공개율과 취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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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구분 기관
청구건

수

처리현황 미결정

( 계 류

중)

기타 

소계
전부공

개

부분공

개
비공개 소계 취하

민 원 이

첩

청 (100) (25.50) (13.51) (5.63) (6.36) (74.49)

대통령

실

994

(100)

86

(8.65)

40

(4.02)

19

(1.91)

27

(2.71)
-

908

(91.34)
- -

2009

경찰청
29,612

(100)

21,942

(74.10)

14,715

(49.69)

3,346 3,881
-

7670

(25.90)

6,959

(23.50)

711

(2.40)

대검찰

청

3,872

(100)

1,575

(40.68)

832

(21.48)

328 415
-

2297

(59.32)

1,729

(44.65)

568

(14.66)

대통령

실

968

(100)

152

(15.70)

58

(5.99)

28 66
-

816

(84.29)

789

(81.50)

27

(2.79)

2008

경찰청
18,713

(100)

14,220

(75.99)

9,747

(52.08)

2,191 2,282 2 4491

(23.99)

3,909

(20.89)

582

(3.11)

대검찰

청

2,700

(100)

1,086

(40.22)

472

(17.48)

221 393
-

1614

(59.77)

534

(19.78)

1,080

(40.00)

대통령

실

187

(100)

84

(44.91)

52

(27.80)
8 24 -

103

(54.49)

10

(5.34)

93

(49.73)

2007

경찰청
9,130

(100)

8,551

(93.66)

5,656

(61.94)

1,345 1,550
-

579

(6.34)

463

(5.07)

116

(1.27)

대검찰

청

1,103

(100)

857

(77.70)

373

(33.81)

231 253
-

246

(22.30)

100

(9.07)

146

(13.23)

대통령

비서실

106

(100)

72

(67.92)

47

(44.33)
13 12 -

34

(32.07)

10

(9.43)

24

(22.64)

2006

경찰청
6,738

(100)

6,409

(95.12)

4,341

(67.73)

1,016 1,052 2 327

(4.85)

225

(3.34)

102

(1.51)

대검찰

청

980

(100)

823

(83.98)

435

(52.86)

199 189 2 155

(15.81)

69

(7.04)

86

(8.77)

대통령

비서실

58

(100)

48(82.

75)

27(46.5

5)
12 9 -

10

(17.24)

7

(12.06)

3

(5.17)

2005

경찰청
6,026

(100)

5,728

(95.05)

3,895

(64.63)

1,060 773 6 292

(4.84)

177

(2.94)

115

(1.90)

대검찰

청

516

(100)

456

(88.37)

181

(35.07)

128 147
-

60

(11.62)

34

(6.59)

26

(5.03)

대통령

비서실

43

(100)

29

(67.44)

14

(32.55)
9 6 -

14

(32.55)

6

(13.95)

8

(18.60)

2004

경찰청
3,081

(100)

2,993

(97.14)

2,050

(66.53)

401 542 1 87

(2.82)

83

(2.69)

4

(0.12)

대검찰

청

391

(100)

301

(76.98)

155

(51.50)

57 89 3 87

(22.25)

58

(14.83)

29

(7.41)

대통령

비서실

12

(100)

11

(91.66)

9

(75.00)

2
- -

1

(8.33)

1

(8.33)
-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0-2004 재구성

대통령실의 경우는 청구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04년 12건의 청구

에 대해 11건이 대통령실이 공개여부를 결정(9건 전부공개, 2건 부분공개)했고, 1건만 청구인이 

취하하였고 2007년에도 106건 중 72건이 공개여부를 결정(47건 전부공개, 13건 부분공개,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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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했고 34건이 취하(10건) 또는 민원이첩(24건)된 것에 비해 2008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취하 또는 민원이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994건의 정보공개청구 중86건(40건 

전부공개, 19건 부분공개, 27건 비공개)공개여부를 결정했고 908건이 취하 또는 민원이첩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004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2004년에는 정보공개청구된 총건수

의 75%가 (전부)공개 결정되었으나, 2010년에는 총 정보공개청구의 4.2%만이 (전부)공개결정되

었다.

<그림3> 전체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한 일부 권력기관의 전부공개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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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개율

대검찰청공개율

대통령비서실 공개율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4> 전체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한 일부 권력기관의 취하율의 변화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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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 %

연도 기관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 방

등

국익

침해

( 제 2

호)

국 민

의

생 명

등

공 익

침해

( 제 3

호)

재판

관련

정 보 

등

( 제 4

호)

공 정

한

업 무

수행

지 장 

등

( 제 5

호)

개인

사 생

활

침해

( 제 6

호)

법 인 

등

영 업

상

비 밀

침해

( 제 7

호)

특 정

인의

이익·

불 이

익

( 제 8

호)

자료

부존재*
기타

2010

공공

기관

전체

33,008

(100)

10,91

4
144 140 815

1,10

0

2,72

4

1,05

4
497

15,620

(47.32)
-

중앙

행정

기관

11,897

(100)
4,974 106 59 582 490 975 196 67

4,448

(37.38)
-

2009

공공

기관

전체

26,046

(100)
6,685 123 173 1,077 1,358 3,376 1,140 531

9,829

(37.74)

1,754

(6.73)

중앙

행정

기관

9,656

(100)

2,576
105 59 832 570 1,347 241 77

3,192

(33.06)

657

(6.80)

<그림 3>과 <그림4>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

고 있는지, 취하율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정보공

개율의 하락과 취하율 상승의 변화는 정보공개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주체의 변화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 태도 변화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3.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비공개의 지속적 상승과 법에 기반하지 않은 비공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또는 부분공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은 일괄되게 개괄적

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7 공공기관이 비공개하려면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8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

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비공개되는 경우는 실제도 상당

하다. 2010년의 경우 비공개 건수의 47.32%가 제9조 제1항의 단서 이외의 사유로 비공개 되었

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료부존재이다. 자료부존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1.64%에서 2009년 37.74%로 조금씩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만을 따로 보면 30% 초반의 비율

을 유지하고 있다.

<표4> 비공개사유별 처리현황

7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01호14

단위 : 건, ( ) : %

연도 기관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 방

등

국익

침해

( 제 2

호)

국 민

의

생 명

등

공 익

침해

( 제 3

호)

재판

관련

정 보 

등

( 제 4

호)

공 정

한

업 무

수행

지 장 

등

( 제 5

호)

개인

사 생

활

침해

( 제 6

호)

법 인 

등

영 업

상

비 밀

침해

( 제 7

호)

특 정

인의

이익·

불 이

익

( 제 8

호)

자료

부존재*
기타

2008

공공

기관

전체

20,412

(100)

5,253
98 242 964 1,186 2,439 942 633

7,289

(35.71)

1,366

(6.69)

중앙

행정

기관

7,188

(100)

1,532
76 154 729 484 1,047 230 202

2,209

(30.73)

515

(7.16)

2007

공공

기관

전체

18,180

(100)

4,149
103 186 851 1,111 2,888 913 486

6,624

(36.44)

869

(4.78)

중앙

행정

기관

7,885

(100)

1,265
89 114 640 553 1,522 392 121

2,761

(35.02)

428

(5.43)

2006

공공

기관

전체

12,571

(100)

1,843
61 130 870 793 2,411 708 423

4,694

(37.34)

638

(5.08)

중앙

행정

기관

5,746

(100)

980
50 47 672 369 1,152 371 96

1,771

(30.82)

238

(4.24)

2005

공공

기관

전체

11,412

(100)
1,111 64 159 790 926 2,221 969 401

3,957

(34.67)

814

(7.13)

중앙

행정

기관

4,795

(100)
731 61 40 538 409 895 328 113

1,401

(29.22)

279

(5.82)

2004

공공

기관

전체

9,686

(100)
1,052 62 121 747 1,153 1,790 675 425

3,065

(31.64)

596

(6.15)

중앙

행정

기관

4,627

(100)
779 61 41 516 673 635 295 62

1,373

(29.67)

192

(4.15)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재구성

* 2010년도 연차보고서에서는 기타(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부존재 등’

으로 구분하여 기타부분이 정보부존재에 포함되어 있다.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비공개도 문제8 이지만, 법에 기반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8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

지 않은 것이 경우에는 비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

보의 보존, 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도 같이 부여 되는 것이다. 자료부존재가 증가하는 것은 당해기관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 정보가 존

재함에도 공공기관이 존재를 은폐하기위해 자료부존재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료의 존재를 입증

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기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타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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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해당기

관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공개여부결

정
정보공개법에 따른 판단

타기관 소관

사항

외교통

상부

2008.9.1. UN 상비부대 설

치 해외 사례 등

국방부 소관 사항 이라

며 비공개

외교통상부에서 보유․관

리하는 정보라면 공개대상

임. 또, 관리하지 않고 있

다면 정보를 보유․관리하

는 소관부서로 이첩해야

함.

대외비

정읍시

2008.6.16. 상수도 사업 민

간위탁 관련한 협약서 및 

협약서 부속서류 일체

위탁협약서 제71조(비밀

유지) 조항에 의거 대외

비로 관리하여 비공개9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지 않

은 협약서상의 대외비조항

으로는 비공개결정 할 수 

없음.

경찰청

2009. 11. 20. 경찰청에 정

보공개청구한 전경-의경 

숫자, 관련예산, 사용액과 

운용계획(인원, 예산)에 대

한 정보공개청구.

인원 세부현황과 예산현

황은 대외비로 관리.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은 

기관의 분류일 뿐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제3자의 비

공개요청 또

는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를 

근거로 비공

개

동두천

시

2008.6.16. 상수도 사업 민

간위탁 관련한 협약서 및 

협약서 부속서류 일체

수자원공사로부터 비공

개요청이 있어 비공개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없

음.

환경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 5월 7일자 “먹는 

샘물의 소득부산물 항목 

추가 건의 공문의 첨부자

료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 서울시 보건환경연

구원 관련문서는 우리부

에 ‘비공개 문서’로 접수

된 바, …”

생산기관의 비공개의견

으로 비공개

생산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해

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에는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

나, 그 의견에 공개결정이 

구속되는 것은 아님.

비공개사유

를 제시하지 

않은 무조건

적 비공개

논산시

2008. 6. 16.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관

련

- 협약서 (최초 협약서 및 

비공개 (이유를 전혀 밝

히지 않음)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표4>에 따르면 4.15~7.16%에 이르는 경우가 현행 

정보공개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2010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단서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를 자료부존재와 기타(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개)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부존재 등’으로 

통계를 내고 있으며 47%에 달한다. 과거 2009년도 까지의 연차보고서에는 자료부존재와 기타

를 나누어 통계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민단체 등이 2010년 법에 기반하지 않

은 비공개가 상당부분 있음을 지적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의도적으로 연차보고서에 통계반영

을 바꿨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5>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는 유형과 그 예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면 된다. 그러난 공공기관에서 자료부존재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

다. 정보부존재의 증가 또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잘못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 정읍시는 비공개결정을 내리고도 즉시공개처리하여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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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해당기

관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공개여부결

정
정보공개법에 따른 판단

추가협약 포함)

- 협약서 부속서류 일체

-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관련 기록물 목록

구체적 근거

를 대지 않

은 비공개

국가기

록원

2008. 2. 27.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 기록물관리대장 전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

록물 목록은 비공개 기

록이므로 제공할 수 없

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

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해 

공개해야 하며 기록물목록

의 전부를 비공개정보로 

볼수 없음. 기록의 제목자

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공개해야함.

공공기관의 

결정

사행산

업통합

감독위

원회

2009.8.12.

2008년1월 1일 이후 부터 

2009년 8월 12일까지 개

최된 사감위 전체회의 회

의록 정보공개청구 

9차~24차 회의록(16차 

회의는 비공개하기로 의

결)

위원회의 비공개결정 자체

가 이유가 될 수 없음.

<표5>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개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 사례이다. 정보공개제도가 오랜 

기간 운영되어왔음에도 현행 정보공개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들며 비공개되는 것이 계속

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개여부를 기관의 유불

리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를 공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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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공

개청구

시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공기관의 바

뀐 판단
비고

외교통상부

2005.2

‘북미 1과, 2과에서 

비밀기록(1급, 2급, 3

급, 대외비)을 일반문

서로 재분류한 기록

건수 및 목록’

공개(부분공

개) ‘경제외교안보 

및 국제통상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 등이 포함

되어 비공개

외교통상부는 비공개 결

정이후 문제제기가 따르

자 청구자와 협의 후 공

개했음. 당시 동일한 정

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

부와 경찰청은 공개결정

한바 있음.

2 0 0 8 .

3.

11

‘2006년, 2007년 북미 

1과, 2과에서 비밀기

록(1급, 2급, 3급, 대

외비)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건수 

및 목록’

비공개

행정안전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2007.0

7.11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퇴직후 취업제한 대

상자와의 소송 현황 

(퇴직공직자 성명, 퇴

직전 3년간의 소속기

관-부서-직책, 퇴직일,

승인신청일, 취업(예

정)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예정일자, 위반내

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조치, 소송이유,

경과 등)

부분공개 (성

명을 제외하

고 공개)

소송 : 진행 중

인 소송관련 개

인정보(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

호)

재판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닌 소송현황으로 공개

된다고 해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에는 공

개되었음.

2011.6.

7.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2010년 6월 1일부터 

부분공개(해

당부분 비공

개)

정보공개 후퇴를 뒷받침하는 사례

참여연대가 활동과정에서 실시한 정보공개청구중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

는 사례를 정리하였다.

1. 과거 공개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계속되어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경우는 과거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공개했지만 이후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

우이다. 직접적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후퇴라고 할 수 있다. 몇가지 사

례를 제시한다.

<표6> 과거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개했지만 이후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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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공

개청구

시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공기관의 바

뀐 판단
비고

2011년 5월 31일까지 

퇴직후 취업제한 대

상자와의 소송 현황

대통령실

2007.1

0.13

노무현 대통령이 지

난 2007년 1월부터 3

월까지 집무실에서 

면담한 사람의 명단 

(행정부 공무원과 외

국사절 제외, 오찬,

만찬형 만남도 제외)

공개
“… 면담한 사람

의 명단은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

어 공개할 수 

없음…”

-

2011.5.

25

이명박 대통령이 지

난 2011년 1월부터 4

월까지 집무실(또는 

접견실)에서 면담한 

사람의 명단 

(행정부 공무원과 외

국사절 제외, 오찬,

만찬형 만남도 제외)

비공개

기관 정보공개청구시기 정보공개청구
결

과
공공기관의 바뀐 판단

비

고

국민권익위 2006정보공개연차보 2011.5.4. 비

<표6>은 과거 정부에서는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공개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몇 가지 예이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할 때 이를 무조

건 비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시 얻는 법익과 공개시에 얻는 법익을 비교하여 판단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실제 공개여부는 상당한 차

이가 날 수 있다. <표6>은 이명박 정부의 비공개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연차보고서 공계사례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사례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사례를 뽑아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보공개의 현황을 판단하고 이후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결정시에 참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정보공개사례로 뽑은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비공개된다면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기관의 투명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7>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는 

공개사례로 뽑았으나 공공기관의 판단이 바뀐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7>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공개사례와 동일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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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공개청구시기 정보공개청구
결

과
공공기관의 바뀐 판단

비

고

원 회 ( 과 거  

국가청렴위

원회)

고서 

출장비 부정 관련 신

고처리현황(연도, 기

관, 신고내용, 신고형

태), 환수액, 보상금 

공개사례로 제시

2008년 이후 출

장비 부정관련 

신고처리현황(연

도, 기관, 신고내

용, 신고형태), 환

수액, 보상금

공

개

“통상 부패신고 사항에는 다양한 부

패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신고사건을 출장비 부정 등 개별 부

패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대통령실

2005 정보공개연차

보고서

대통령비서실내 부서

별 중심업무 및 대통

령보고시 과정과 절

차 공개사례로 제시

2011.5.6

대통령비서실내 

부서별 중심업무 

및 대통령보고시 

과정과 절차

비

공

개

비공개내용사유 

ㅇ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제9조 제1항 2호 

ㅇ 사유 : 대통령실 부서별 중심업무 

및 대통령 보고시 과정과 절차는 국

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관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결

과
정보공개청구

결

과
공공기관의 판단 비고

국가보훈

처

서울행정법원 2006.5.19.

선고 2005구합 34794

“‘각 회의록 및 의결서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특정 

발언자의 개인 식별이 용

이하지 아니하여 개인 식

별에 따른 오해나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행정내부의 

원한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방해할 염려는 거

2010년 1월 

부터 2010년 

12월 까지 군·

경 및 소방관

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

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

회 회의록 및 

의결서

비

공

개

귀하께서 공개 청구한 

"2010년 1월부터 2010

년 12월까지 군· 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

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와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 

제5조 1항의 별표2에 

시기만 다를뿐 

2005구합34794

판결로 공개결

정된 문서와 동

일한 성격의 문

서임에도 비공

개

3. 공개하라는 법원판단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정보공개제도 뿐 아니라 모든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법령의 중요한 재개정이나 사회현상의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법원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주

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공개하도록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공공기관의 정보(기록) 또는, 성격이 매우 유사한 정보의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된다면 

정보공개제도운영이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8> 판례와 다른 비공개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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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결

과
정보공개청구

결

과
공공기관의 판단 비고

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

부분공개  

의거 이를 공개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4596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

차 부속서A'

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

법하다고 판단

SOFA 합동위

원회가 서명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의 

한영본공개내

용 

비

공

개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외교문서로써 우리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외교부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공

개대상, 정보공

개 소송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소송당사자 (피

고, 상고인)로 

패소하였음.

정보공개

청구일
청구내용

공개결

정

결과

공공기관의 판단
비고

2009.2.18 - 2008년 6월 비공개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비공개하여 악의적 정보은폐행

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

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국내광고비지출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청구를 했고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부분공

개’를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공개하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서울시가 2008

년의 광고비만 공개를 하고 2009년의 광고비를 비공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

4. 대통령실의 비밀주의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공개법 9조1항에 열거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비공개시 발생하는 이익과 공개를 

통한 공익을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의 의

지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

개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도 앞서 수차례 지적 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를 비롯해 정부 투명성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들

은 대통령실의 비밀주의를 수차례 지적10 한 바 있다. 정부 투명성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가진 정부는 투명성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비밀주의는 그 자

체로 투명성의 후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표9> 대통령실의 정보공개결정 사례

10 2009.4.2. 참여연대 보도자료, 청와대는 직원명단도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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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일
청구내용

공개결

정

결과

공공기관의 판단
비고

부터 현재(2009

년 2월 18일)까

지의 대통령실 

기록물관리대장 

- 대통령실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업무특성

상 군사.외교.통일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

되며, 대내외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이 크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률 제17조에 의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

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보호를 하고 있

습니다.

- 기록물관리대장이 공개될 경우 지정기록

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

에 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근거하지 않

은 막연한 비공개.

기목물목록에 비공개

정보가 있다면 분리

하여 공개하면 됨.

2009.2.18

2009년 2월 18

일 기준으로 

-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 (경

호처제외)

부분공

개(해당

부분 비

공개

ㅇ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 

ㅇ 결정사유 

-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은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며, 국가의 이익 또는 국

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있어 

공개할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청구한 내용(성명 업

무, 원소속기관)의 

비공개요건에 해당함

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개.

2011.5.6

2008년 이후 정

보공개 심의회 

명단 및 소속

부분공

개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 사유 : 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솔

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고, 또한 개인의 사생할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

외한 정보를 공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부분공개

하고 있으나 이름,

직책, 소속 등을 막

연한 근거로 비공개,

다른 기관은 대부분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및 소속을 공개하고 

있음.

가. 주요목록의 공개 여부

정보공개법은 제8조1항에서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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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청와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코너

그러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그림5>와 같이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모

든 기록물이 비공개정보이라면 모를까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정보공개 목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록물관리대장(기록물등록대장)11 을 2009.2.18.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청와대는 비

공개했다.

나. 막연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 남발

앞서 지적한 기록물관리대장의 정보공개청구도 정보의 성격상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허용

하지 않는 정보이다. 정보의 목록의 경우 오히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정보이며 

기록의 제목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1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보목록을 기록물관리대장으로 간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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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록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이것처럼 대통령

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대통령실의 직원 성

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 (경호처제외)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보면 대통령실의 “직

원이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막연

한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명단은 비공개정보가 아님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설령 일부 직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 업무를 수

행하여 공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직

원의 직위와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외에도 많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자료12 에 따르면 대통령의 식단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도 있다.

다.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의 명단도 비공개

<그림6>.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참여연대는 2011. 5.6 ‘2008년 이후 정보공개 심의회 명단 및 소속’을 정보공개청구하고 부분공

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개 받은 자료는 <그림6>과 같다.

대통령실은 비공개한 부분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제5호, 제6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명단의 공개 자체가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개인

12 2010.12.3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참 불공정한 ‘비공개’ 투성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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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정보공개담당 부서의 위상을 통해본 정보공개제도

과거의 정부와 현재의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

을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정보공개운영에 대한 관심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위상이나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

에서는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제도혁신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다. 정보공개제도를 정

부혁신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소속 제도총괄과 내의 정보공개팀에서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후 2009년 지식

제도과로 이전 편입되었고 정보공개업무도 절차공개팀에서 행정절차업무와 함께 담당하게 되

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정보를 지식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과 행정절

차의 하나로 정보공개를 보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보공개는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

의 하나일 뿐이고, 그를 통해 행정의 일처리 방식의 개선이나,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개혁한

다든지 하는 등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13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정부위원회 통 폐합이 논의되었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으나 결국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대통령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

속으로의 변화는 업무의 위상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

관심과 위상의 하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구성된 제3기 정보공개위원

회 활동은 그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다.

13 2010.11.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발제문(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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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보공개 후퇴하고 정부의 투명성 악화되고 있어

보고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앙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취하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실과 검찰과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공개되었

거나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정보까지 비공개한 경우 등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

침 하는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관과 위원회의 위상마저 절하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정보공개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정보공개연차보고

서의 정보공개발표 방식을 바꾼 것은 치졸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

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주체 변화가 정보공개를 

후퇴시키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의 투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운영의 투명성·국정운영 참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해야

국정운영이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실현되

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

도이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

향을 가지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정보공개가 확대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부정하고 될 수 있으면 비공개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다. 공개 가능한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라도 공개되었을 때 공

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운영 

주체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운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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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비공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정보공개법’ 자

체의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보공개 TF'가 구성되어 정보공개제도 개선안이 논의되었고 다수안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종료시점까지 정보공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처리는 이명박 

정부로 넘겨졌으나 정부는 타부처의 반발을 내세워 개정안을 재검토방침을 밝히고 사실상 개

정안을 폐기했다.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논의는 중단되었다.

정보공개법의 개선방향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위ㆍ변조/허위공개에 대

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축소하여 정보공개의 폭을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여 신속한 정보공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지

난해(2010년) 11월 26일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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